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의2] <신설 2025. 8. 7.>

신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

(제27조의3제1항 관련)

1.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국내외의 관련 심사ᆞ평가ᆞ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해야 한다.

  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외에 신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나. 가목에 따른 확인 결과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신뢰성

  다. 나목에 따른 확인 결과 추가 자료의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신뢰성이 제출된 자

료의 신뢰성보다 높거나 같은지 여부

  라. 다목에 따른 확인 결과 추가 자료의 신뢰성이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추가 자료에 근거한 화학물질의 분류ᆞ표시가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화학물질의 

분류ᆞ표시와 동일한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확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

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예측

  나.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ᆞ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

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예측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검토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